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정기)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통관 일반)
 ○ 해관총서공고2017년제10호 (아태무역협정 하의 중한원산지전자정보교환 시스템 개통 

운영 사항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2017년 2월 4일

     <아태무역협정>하 편리한 수출입 화물통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8일부터 

“아태무역협정 하의 중한원산지전장정보교환 시스템” 개통 및 운영이 시작되어, 

실시간으로 해당협정 하의 중한양국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정보 형태로 

전송한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수입화물수화인 및 그 대리인(이하 “수입자”라 한다)이 <아태무역협정>하의 

한국에서 생산된 화물을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관총서 2016년 51호 공고의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세관신고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입경화물등록리스트> (이하 

“수입세관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2. 2017년 2월 8일부터(당일 포함), 수입자가 <아태무역협정>하의 한국에서 생산된 

화물을 수입신고할 때:

      (1) 해관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과 일치한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을 경우, 

해관에서 수입자에게 다시 원산지증명서원본 제출을 요청하지 않는다. 해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수입자가 추가적으로 관련 원산지증명서원본을 제출

해야 한다.

      (2) 해관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을 

경우, 수입세관신고서를 취소처리한다.

      (3) 2017년 5월 10일전에(당일 포함) 해관에서 해당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원본을 제출하여 적용된 협정세율로 신고

할 수 있다.

      (4) 2017년 5월 11일부터(당일 포함) 해관에서 해당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수입자가 해관총서령 제181호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원산지 보충 

신고를 해야 한다. 적용된 협정세율을 설명하고 관련 화물의 담보통관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3. <아태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생산되어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해관에서 해당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은 경우, 수입자가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물의 컨테이너번호 및 실번호가 변동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전과정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해관에서 직접운송규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출처: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659/info839563.htm

2. (검역)
 ○ 해당사항 없음

3. (라벨링)
 ○ 변경사항 없음

4. (수출현안 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

1.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 요구사항

 ○ 2017년 1월 통관 불합격사례

발생
일자 통관번호 상품명(제조사)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1월

1605909090 오징어채(KEUM  HAN 
IND.CO.) 900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1704900000 고철남 홍삼맛 캔디
(Mammos Food Company 2) 50 산동항 요구한 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류 미제출 폐기

1905310000 청우 유기농 
치즈과자(청우식품) 3.5 산동항 검사검역 수입 허가 미취득 폐기

1905900000 해태 계란과자(해태) 45 상해항 요구한 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류 미제출 폐기

2008993100 구일 표도씨유김(완도물산) 214.27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2103909000 유가조미장(FOOD 
CO.,LTD) 1220 산동항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 기준치 

초과 폐기


